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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이후 최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3개국과의 FTA가 새로 발효되면서 전세계 55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  하였

습니다. FTA 체약국과의 교역량도 전체 교역량의 70%에 달하고 있어 이제 FTA의 활용

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 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즉 세번(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

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고유의 관습이나 관행에 따라 분류기준은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약상

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

분류를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일 것입니다.

2017년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사항을 국내법

에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수출입기업이 각 국가의 제도에 대해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

하여 총 21개 국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사전심사의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

으로 유용한 핵심내용만을 선별하여 < e-book > 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체약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출입기업이 보다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데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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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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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사전판정) 세부 절차

사전심사의 종류

①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②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③ 수입물품 관세액 결정에 관한 관련요소 및 평가

④ 관세청이 정한 기타의 사항

신청인 세관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대외무역 운영자

신청시기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기 3개월 전

처리기간 신청 수락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관 등록지 관할 세관

유효기한 결정서 통지일로부터 3년

신청 수수료  -

신청철회  특정한 사유 발생시 철회 가능

가. 사전심사의 신청인 및 신청기관

사전심사 신청인

 ㅇ 중국 세관규정 제236호 제4조는 사전심사 신청인은 「세관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대외무역 운영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총무성 공고 제14호」에 

따르면 사전심사 신청인은 「수입물품의 수탁인 또는 송하인」으로 규정 하고 있음 

  - 사전심사 신청인은 실제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 세관에 등록된 대외무역 운영자로, 두 

가지 유형의 대외무역 운영자로 나눠지게 됨

   ① 대외무역 대행업체를 포함한 관세법에 명시된 수탁인 및 위탁인

   ② 수입물품의 소비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자로 관세법상 실제 수취인 및 

수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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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실제 수출입과 관계없는 수탁인 및 위탁인과, 세관 중개인, 세관에 등록되지 아니

한 국내 최종 소비자 및 수출물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자는 사전심사 신청 대상이 되지 

아니함

중국 대외무역운영자 등록방법

① 양식 다운로드

 -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http://iecms.mofcom.gov.cn/)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등록 기관

(상무부, 대외무역경제합작국, 경제개발국)등1) 에서 등록 양식을 얻을 수 있음

② 자료등록/온라인 신고

 - 다음 등록 자료를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함

　　(1) 필요에 따라 작성되는 등록 양식

　　(2) 사업 라이센스 사본

　　(3) 조직 코드 인증서 사본

1) 등록기관 주소 http://iecms.mofcom.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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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외 무역 사업자가 외국 투자 기업인 경우, 외국 투자 기업의 승인 증명서 사본

　　(5) 법에 따라 산업 및 상업 등록을 신청하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단독)인 경우, 

반드시 법적 공증 기관에서 발행한 재산 공증 증명서

 - 법에 따라 산업 및 상업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 (지역) 기업은 반드시 공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신용 인증 문서를 제출해야 함

③ 데이터 관리

 - 등록 기관은 대외무역운영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 등록 절차를 완료

하여야 하며, ‘대외무역운영  등록 신청서’에 등록 직인을 찍어야 함

 - 대외무역운영자는 30 영업일 내 현지 관세, 검사 및 검역소, 외환, 세무 및 기타 부서를 

방문하여 등록 직인이 찍힌 "외국 무역업자 등록 양식"으로 외국 무역 사업 수행에 필요

한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제한 시간 내에 등록하지 못 하는 경우 대외무역운영자 등록 양식은 자동으로 무효화됨

④ 등록 양식 변경 또는 취소

 - ‘대외무역운영자 등록신청서’의 어떠한 항목이 변경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내 변

경 절차를 완료해야 함

 - 대외무역운영자의 취소 절차가 완료되거나 사업 라이센스가 취소된 경우 대외무역운영자 

등록 양식은 취소일로부터 자동으로 무효화됨

⑤ 컨설팅

 - 대외무역운영자의 등록은 영토 관리 대상이므로 비즈니스 상담은 해당 지역의 상업국에서 

받을 수 있음

 -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국제 전자 상거래 센터 (010-67870108)에 문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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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대외무역운영자 등록양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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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대외무역운영자 등록양식(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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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신청기관

 ㅇ 사전심사 신청 기관은 신청인의 등록지 세관임 

나. 신청절차

 ㅇ [신청대상] 사전심사 신청의 종류는 ①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② 수출입상품의 원산지, 

③ 수입물품 관세액 결정에 관한 관련요소 및 평가, ④ 관세청이 정한 기타의 사항

 ㅇ [신청기간] 신청인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기 3개월 전에 등록지 관할 세관에 신청을 

할 수 있음

  - 단 불가항력 또는 정책조정의 사유로 실제 수출입기간 보다 3개월 미만인 경우 세관에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서와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할 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 하여야 함

   · 수출입계약서 또는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수출입계획서

   · 제품명, 사양, 모델, 원리, 기능, 용도 등을 포함한 제품 설명서

   · 화학제품은 분자식, 분자구조, CAS NO,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기타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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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 번역본

 

※ 작성 주의 사항

 1.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관세잠정조치를 읽어야합니다.

 2. 기밀로 유지해야하는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3. 위 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신청인은은 세관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인

엔터프라이즈코드

통합소셜신용코드

우편주소

연락번호

이메일

상품과 관계 ☐수탁자                      ☐배송업체

동일 제품 사전심사 신청 여부 ☐있음                        ☐없음

동일한상품에대해"세관사전결정
결정서"보유여부 ☐있음 결정서번호：           ☐없음

상품의 기본정보

제품 이름(중국어 및 영어)

다른 이름

수출입 일자

수출입 항구

수출입 수량

거래방법

제품설명(사양, 모델, 구조원리, 성능지수, 기능, 용도, 구성, 처리방법, 분석방법,  기타) 

첨부자료목록(관련자료첨부) 

구조, CAS 번호, 사진, 바코드(GTIN), QR 코드, 공장일련번호등 

신청인(서명）
 

연     월      일

세관장 (서명)
 

서 명 자：
허용날짜 ：    연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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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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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방법] 제출방법은 세관신고 시스템(QP SYSTEM, QUICK PASS)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세관에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음

  - QP system / Quick pass 통관시스템(EDI)은 중국 해관에서 개발한 EDI기반 통관 시스템

으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

  · 주관기관 : 중국 해관

  · 적용대상 : 수출입기업과 통관대리기업(통관사)

  · 운영목적 : 세관 통관업무 개혁을 통해 세관이 기업분류 관리와 위험분석을 기초로 위험

등급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분류를 실시하고 기업이 세관 신고서 및 첨부증빙서류를 세관

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중국 전자항만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서 및 증빙서류의 전산데이

터를 제출하여 빠른 통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

[그림 1]  중국 QP 시스템

 ㅇ [접수] 세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고 통보를 하여야 함

   - 승인이 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 수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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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결정 신청 수락 결정

사전판결 신청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행정 집행을 위한 잠정 조치」에 따라 신청을 수락

한다는 내용

 ㅇ [서류 보정] 신청서 및 제출 자료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의 신청수락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 하여야 함

  - 사전심사 과정에서 세관은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

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보충자료 통지서를 수령하고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표 6] 보충자료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적용 통지

신청인이 제출한 사전심사 신청서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명시하여 통보한 경우, 신청인

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전심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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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전심사 종료] 세관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를 종료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종료 결정’을 발행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에 앞서 신청 철회를 신청하고 세관이 철회를 동의하는 경우

  - 신청인이 세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샘플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 중재 결정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표 7]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종료 통지서

기 신청 사전심사가 종료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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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철회 신청서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철회의 신청과 그 사유

 ㅇ [사전심사 결정] 세관은 사전심사 결정을 사전심사 신청 수락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행함

  - 사전심사 결정 서한은 신청자에게 송부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 물품에 대한 시험, 

식별, 전문가 의견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60

일의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전심사 결정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결정」서식으로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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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결정서(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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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결정서(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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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결정의 효력] 사전심사의 결정은 3년간 유효함

  - 세관 사전심사 결정은 이미 수출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급 적용이 없음

 ㅇ [결정의 종료]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변경되고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사전심사 결정은 자동으로 종료됨

[표 11] 중화인민공화국 사전심사 결정 종료 통지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서(번호:_______________)을 받고 심사를 거쳐 《중화인민공화

국 세관 사전심사 잠정방법》 제12조 제____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전심사 신청을 중지하기로 결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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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결정의 적용]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세관신고서의 비고란에 사전심사 결정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세

관은 이를 승인함 

사전심사 결정의 불복

 ㅇ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행정 재심 청구 또는 행정 소송제기 

가능

  - 신청인은 사전판결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관총국에 행정 재심을 청구 할 수 있

으며(本办法第十八条，《海关行政复议办法》第二十三条),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세관

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재심을 결정하여야 함(30일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이 행정 재심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사전심사 주의사항

 ㅇ 신청인은 제출된 자료의 진정성, 정확성, 완전성 및 표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세관은 사전심사 프로세스를 종료 할 수 있음

  - 또한 사전심사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도 해당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경고를 

주거나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 기한은 60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정기간, 전문가 판정 기간 등과 같은 

기간은 60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법정 안정성이 저해 됨

  - 신청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자료를 미리 신중하게 준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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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중국해관 접속

 - 주소 : (http://www.customs.gov.cn)

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중앙 ‘信息查询(온라인서비스)’ 메뉴에서 ‘분류결정 및 판결(归类决定和裁定)’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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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상세 검색

 - 화면 상단 검색박스가 있으며, 상세 검색 항목으로 데이터소스, 문서번호, 결정세번, 품명(영문), 

품명(중국어), 모델번호, 품명(기타)를 검색할 수 있음

 - ① ‘품명(중국어)’ 항목에 조회할 상품명 입력 후 ② ‘검색’ 클릭

STEP 4 검색 결과 확인

 - 검색 목록 왼쪽부터 차례로 문서번호, 품명(중국어), 결정세번, 모델번호, 더보기 항목임

 - 결정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회할 물품의 ① ‘详细(상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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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결정서 내용 확인

 - 해당 물품의 결정 관련 상세 내역이 팝업창으로 뜸

 - 결정서는 문서번호, 결정세번, 품명(중국어), 품명(영문), 품명(그외), 제품 설명 그리고 분류

의견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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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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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세부 절차

사전심사의 종류

① 품목분류, ② 세율, ③ 물품의 과세가격,

④ 관세 또는 세금의 부과, ⑤ 원산지 결정,

⑥ 기타 사항

신청인

① 유효한 수입-수출 등록번호를 보유한자

②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는 자 

③ 판정관이 인정하는 신청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④ 인도에 거주하는 자로 상기 신청인을 대리하는자 

신청시기 규정 없음

처리기간 3개월 이내 

처리기관 관세 사전심사 당국

유효기한 규정 없음

신청 수수료 10,000 루피

신청철회 30일 이내 신청 철회가능

신청기관 세관위원(customs commissioner)

가. 사전심사의 신청인 및 신청기관

사전심사의 신청인은 다음의 자로 인도에 거주하는 그들의 대리인을 포함함

ㅇ 유효한 인도 수입-수출 등록번호를 보유한자

ㅇ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는 자

ㅇ 사전심사 판정관이 인정하는 신청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자

ㅇ 인도에 거주하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 거주자라함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이 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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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인도 수입-수출 등록번호 발급 절차

ㅇ 수입-수출 등록번호(lEC No., Importer-Exporter Code Number)란 인도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의 대외무역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발행하는 

10단위 고유번호로 인도에서 수출입하려는 모든 개인 또는 업체는 반드시 해당 번호를 보유  

해야 함

  - IEC는 2016년 4월 1일부터 반드시 온라인으로 IEC 신청

  - IEC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규정(Trade Notice No 23/2018-19 New Delhi, 

Dated the 8 th August,2018)을 준수해야 얻을 수 있음

<필수 정보>

- 유효한 PAN 번호2)

- 유효한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

<첨부 자료>

- 증명된 회사 주소3) 

- 은행계좌 증명서(Bank Certificate) / 인쇄된 취소 수표(Pre-printed Cancelled Cheque)

<온라인 신청 절차>

① 사이트 접속

- URL : www.dgft.gov.in 

2) PAN(Permanent Account Number) 인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모든 할당자에게 부여되는 고유계정번호로 
10단위로 구성됨

3)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Sale deed | Rent agreement | Lease Deed | Electricity 
bill | Telephone Land line bill | Mobile Postpaid bill | MOU | Partnership Deed, Other 
acceptable documents(for Proprietorship only): Aadhar Card | Passport | Voter Id, In 
case the address proof is not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firm, a No Objection 
Certificate(NOC) by the firm premises owner in favour of the firm along with the address 
proof is to be submitted as a single PDF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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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메뉴 접속

  Online Application > IEC > Online IEC Application 클릭

③ PAN 번호 입력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회사명, 생년월일(또는 회사설립일자) 입력

- 규정된 신청 양식에 따라 모든 항목을 기입

⑤수수료 결제

- 온라인으로 신청 수수료(Rs 500)를 결제해야 하며, 발급 이후 정보변경 신청시 Rs 200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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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디지털 서명 및 신청서 제출

 - 디지털 서명 및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규 신청인은 디지털 서명 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음

⑥ e-IEC 확인

-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IEC 번호가 전송되며, IEC 정보변경 시 e-IEC 시스템에서 변경된 

e-IEC를 출력 및 조회할 수 있음

[표 12] (구)IEC 발급 신청서 - Form ANF 2A(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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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구)IEC 발급 신청서 - Form ANF 2A(번역본)

p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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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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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의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음

ㅇ 관세 사전심사 판정은 관세청에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

ㅇ 사전심사 판정관은 세관위원장 또는 세관위원 계급의 공무원을 판정관으로 임명

ㅇ 판정관의 집무실은 뉴델리 또는 그 밖의 장소에 할 수 있음

ㅇ 사전판정의 신청은 관세청에 할 수 있음

나. 사전심사 절차

사전심사의 형식과 절차

ㅇ 관세법에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법 규정에 맞는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위원회에 제출

  - 신청서는 4부가 작성되어야 하며 10,000루피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

ㅇ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택배, 또는 우편) 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에 서명 및 대리인의  권한을 입증(예 : 위임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ㅇ 신청서는 근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접수되어야

함

ㅇ 접수일은 도착한 날을 시작으로 기산됨

ㅇ 모든 신청서, 부속서, 진술서 및 증빙서류는 A4 크기의 서류로 작성되어야 하며 5cm 왼쪽 

여백을 남기고 깔끔하고 읽기 쉽게 타이핑 또는 인쇄되어야 하며 페이지의 한면에 두줄 

간격으로 표시

ㅇ 신청인이 인도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

  - 해외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인도 거주하는 대리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 및 거주 주소와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받고 

관세당국에 의해 발송될 서류를 받을 권리

ㅇ 신청은 30일 이내에 철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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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의 신청서 처리절차

ㅇ 신청이 접수 된 이후 판정관은 사본을 세관위원장 또는 세관 위원회에 전달하여야함

ㅇ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자 및 시간을 기입

ㅇ 신청서의 결함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결함 및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

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주어진 수정기간 내에 결함 및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령일은 

수정된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 다시 기산되며, 수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거부 할 수 있음

ㅇ 신청서가 결함이 없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

ㅇ 신청의 거부 사유는 ① 법원 등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사안, ② 동일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원이 이미 결정을 내린 경우

ㅇ 판정기관은 접수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전판정을 서면으로 통지

ㅇ 신청이 판결되고 판정관의 의견을 동봉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판결 내용에 따른 

청문의 기회를 부여

ㅇ 청문회는 통상 업무시간 중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

다. 신청양식

관세 사전심사 신청양식[FORM-AAR(CUS-1)]

관세법 개정이 2018년도에 되었으나 그 하위법인 관세규칙(Central Excise (Advance 

Rulings) Rules, 2002) 및 그 양식이 2002년도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양식 및 그 내용

이 관세법 규정과 아직까지 불일치하므로 신청서 작성에 유의 하여야함



31

관세 사전심사 신청서 양식[FORM-AAR(CUS-1)]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14]  FORM-AAR(CUS-1)의 선택항목(번역)

1. 신청자 세부사항

(i) 성명

(ii) 완전한 주소

(iii) 전화번호

(iv) 팩스번호

(vi) 우편주소(상기(ii)와 다른 경우 작성

2. 지원자의 신분(해당되는 것중 하나 선택)

 (i) 비거주자와 공동으로 인도에서 합작 투자를 창업하는 경우로

   (a) 비거주자

   (b) 거주자

 (ii) 비거주자와 협력하여 인도에 합작 투자를 설립한 거주자

 (iii) 지주회사가 외국회사인 인도의 자회사

 (iv) 인도의 조인트벤처

 (v) 중앙정부 또는 같은 급의 기관에 속하는 거주자로 언급된 통지번호가 부여된 자

 (vi) 2005 년 6 월 29 일자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CECA)에 따라 싱가포르 공화국으

로부터 물품을 수입 / 수출하는 수입 / 수출업자.

3. 합작 투자 제안의 근거

(a) 양해 각서; 또는

(b) 서한의 의도

(c) 정관

(d) 기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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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된 합작 투자의 세부 사항

(i) 성명

(ii) 완전한 주소

(iii) 전화번호

(iv) 팩스번호

(vi) 우편주소(상기(ii)와 다른 경우 작성

5.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는 신청자 이외의 거주자 / 비거주자의 세부 사항

(i) 성명

(ii) 완전한 주소

(iii) 전화번호

(iv) 팩스번호

(vi) 우편주소(상기(ii)와 다른 경우 작성

6. 지분을 소유한 인도 자회사의 경우 다음 세부 사항

A. (i) 외국 지주 회사 명

   (ii) 완전한 주소

   (iii) 전화번호

   (iv) 팩스번호

   (vi) 우편주소(상기(ii)와 다른 경우 작성

B. 인도 자회사 해외 지분율

7. 합작 투자의 경우

(i) 조인트 벤처의 설립자 / 조인트 벤처의 구성

(ii) 주민 / 비거주자의 지위

(iii) 기존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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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인 성격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특별 명령으로 면제를 면제 할 수있다. 

8. 수행하려는 활동의 본질

9. 활동의 현재 상태

10. 수입자-수출자 신청자의 코드번호

11. 신청자의 영구 계좌번호 (있는 경우)

12. 사전조사가 요구되는 질문(하나만 선택)

(i) 1975년 관세율 법에 따른 상품 분류

(ii) 1962년 관세법 제 25 조 하위 절 (1)에 따라 발행 된 통보의 적용 가능성4)

(iii) 1962년 관세법의 조항에 따라 상품 가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채택 된 원칙.

(iv) 1962년 관세법의 조항에 따라 상품 가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채택 된 원칙.

(vi) 1962년 세관 법, 1962년 관세법, 1975년 관세법, 1975년 세관 관세법에 따라 발

급 된 통보의 적용 가능성 및 세관에 따라 부과되는 세관 관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다른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행위

(v) 관세율법 (Customs Tariff Act), 1975에 따라 통보 된 규칙 및 관련 문제에 관한 

물품의 원산지 결정

13. 질문에 관련된 관련 사실 진술서

14. 위의 질문 (즉, 신청자의 관점 및 사전 판결이 요구되는 문제에 대한 제출)과 관련하

여 신청인이 법률 및 / 또는 사실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는 진술서

15. 제기 된 질문이 세관, 항소 재판소 또는 법원의 공무원보다 먼저 신청자의 경우에 계

류 중입니까? 그렇다면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 하십시오

16. 신청인이 제기 한 질문에서 제기 된 유사한 사안이 항소 재판소 또는 법원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는지 여부

17. 수입 / 수출이 제안 된 곳

18. 첨부 된 서류 / 명세서 목록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용지에 목록을 첨부

19. 신청서에 동봉 된 요청 초안의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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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작성 주의사항(번역)

1. 신청서는 영어 또는 힌두어로, 4부 작성

2. 이 신청서에는 뉴 델리에서 지불해야하는 선관위 (중앙 소비세, 세관 및 서비스 세) 권

한에 찬성하여 인도 루피 2500 달러의 계좌 수취인 명 초안이 수반되어야합니다. 초

안의 세부 사항은 항목 번호 19에 관한 란에 기입해야합니다.

3. 신청서를 수령 한 날 수와 연도는 사전 통치기구 (Authorization for Advance 

Rulings) 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4. 신청서의 모든 항목에 응답하기 위해 제공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 된 경

우, 별도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장의 하단에는 신청인이 서명해야합니다.

5. 2번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신청인은 개인, 힌두 출자 가족 회사, 회사, 법인 연맹, 전

액 출자한 자회사, 합작 투자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합니다.

6. 5번 항목의 경우, 응답은 1961년 소득세법 (1961년 43)에 따라 인도, 비거주자, 인도 

회사 및 외국 회사의 "거주"에 관한 조항의 맥락에서 제공되어야합니다

7. 항목 번호 9에 대한 응답으로, 신청인은 사전 판결이 내려진 사업 활동의 현재 상태, 

즉 진행 단계를 명시해야합니다.

8. 12번 항목에 관해서, 질문은 취해질 것으로 제안된 활동에 근거해야한다

9. 항목 13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관련 사실을 상세하게 명시해야하며 활동 내용과 제안 된 

활동의 예상 날짜 및 목적을 공개해야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 된 문서에 반영된 관련 

사실은 사실 진술서에 포함되어야하며 단순히 참조로 포함되지 않아야합니다.

10. 14번 항목의 경우, 신청인은 사전 판결이 요구되는 질문과 관련하여 법률이나 사실

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분명히 기술해야합니다.

11. 신청서, 그에 첨부 된 확인서, 신청서에 대한 부속서 및 부속서 1 및 2에 첨부 된 

진술 및 서류는 신청인이 각 페이지에 서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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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사전심사 신청서 FORM-AAR(CUS-1) 원본(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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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복절차

  - 사전판정의 항소는 판정을 받은날 부터 60일 이내에 항소기관에 정해진 형식 및 절차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며,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0일의 추가기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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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사이트 접속

 - 주소 : (http://www.cbic.gov.in)

 - 화면 상단 ①‘Customs’항목을 클릭

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왼쪽 ①‘AAR / D.G. Audit’메뉴에서 ②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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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 중앙 ③‘Present Status of applications received for seeking Advance Rulings

(사전심사 신청 접수 현황) 클릭 

STEP 3 발행연도 선택

 - 조회하고자 하는 ① ‘연도’클릭

STEP 4 신청 접수 현황 확인

 - 인도는 사전심사 신청 접수 현황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으나 상세 결정내용에 대해서 게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문서는  PDF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출력 또는 저장 가능함

 - 해당 문서는 신청인 정보, 신청번호 및 접수일자, 만료일자(등록일로부터 90일), 관련 내용, 

당월 처리내역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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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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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 세부절차

사전심사의 종류 ① 품목분류, ② 원산지, ③ 과세가격

신청인 수출입 예정인 물품의 세관신고인

신청시기 수출입 예정 90일전

처리기간 일반적인 경우 30일,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60일

처리기관 관세총국(관세청) 

유효기한 3년

신청 수수료 없음

신청기관 성, 도시 세관에 접수

가. 사전심사의 신청인 및 신청기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은 관세법 제28조 1항에 규정된 것처럼 수출입 예정인 물품의 

세관신고인으로 규정

ㅇ 관세법 제1장 일반 정의 제4조 용어의 정의 제14항을 보면 세관신고인이란 물품의 소유자, 

차량의 소유자, 차량의 운행자 그리고 물품의 소유자와 차량의 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16]  베트남 관세법(54/2014/QH13) 제1장 제4조 제14항 신고인의 정의

14. Customs declarants include goods owners; vehicle owners; vehicle 
operators; customs brokers and persons authorized by goods 
owners or vehicle owners to formalities follow customs formalities. 

사전심사의 신청기관은 우리나라 관세청격인 관세총국에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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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심사 세부 절차

사전심사 심사기관

ㅇ 관세법에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법 규정에 맞는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베트남 관세총국에 제출

관세당국의 신청서류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사전심사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 증서, 서류를 

제공하여야함

  - 01/XDTMS/2013 양식에 따라 작성된 사전심사 신청서 원본 1부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외국물품 구매계약서 사본 1부

  - 구성요소, 유틸리티, 용도 등 사전심사 대상 품목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기술문서 1부

  -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상 품목의 카다로그 또는 이미지 사본 1부

  - 관세총국의 요청에 따라 물품의 샘플이 요구되는 경우 샘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관한 서류 목록 원본 1부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거부 사유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구비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ㅇ 국가 기관의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건에 대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 기재된 물품이 관할 국가기관의 조사, 감사, 검사 중에 해당됨을 

통보하는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 기재된 물품이 관세총국에 접수되어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국가관리 기관의 품목분류에 관한 지침 문서가 이미 존재하는 품목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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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결정 절차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의 절차

  -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서 양식에 따라 완전한 정보를 기입하여야 함

  - 세관통관 절차 진행 예정지인 성(省)5), 도시 세관국에 물품을 수출입 하기 전 최대 90일 이내 

제출

[표 17]  베트남 세관 리스트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 베트남 2016

5) 베트남의 행정 구역은 3단계로 성(베트남어: Tỉnh/ 省, 제1급 행정구), 현(베트남어: huyện/ 縣, 제2급 행정구), 
사(베트남어: xã/ 社, 제3급 행정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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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내용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완하여 세관국 또는 관세총국에 제공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의 기한내에 세관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한 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가 3년의 유효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물품의 정보, 자료, 견본 및 사전심사 결정

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 변경이 없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연장을 관세총국에 요청 

할 수 있음

품목분류 사전심사 세관기관의 절차

  - 성(省), 도시 세관기관은 신청 서류를 검사하고 처리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서식에 관련 정보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 근무일 내에 세관기관은 신청인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서

면으로 요구하고 사전심사 서류를 반려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구비되고 신청서에 모든 정보가 기입된 경우 구비된 서류 

접수일로부터 5 근무일 내에 세관기관은 사전심사 신청 품목의 품목분류 의견, 사유, 근거

를 명기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신청서를 첨부 후 관세총국에 송부하여  관세총국이 검토, 

해결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함

  - 이때 서류 및 처리 결과는 세관기관 데이터 베이스에 갱신됨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총국의 절차

  - 관세총국은 성(省), 도시 세관기관의 서류, 신청서를 검사하고 처리함

  - 성(省), 도시 세관기관이 송부한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25 근무일(통상적인 경우) 내 또는 

최대 90 근무일(분석, 감정을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복잡한 물품의 경우) 내에 관세총국 

총국장은 제02/TB-XĐTMS/2013호 서식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를 공포함

  - 사전심사 결과 통보문서는 신청인, 세관기관에 송부되고 세관기관의 데이터 베이스에 갱

신되며 관세총국의 웹사이트 상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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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省), 도시 세관기관이 송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처리과정 중 정보가 충

분하지 않거나 견본이 필요한 경우 관세총국은 구비된 서류를 성(省), 도시 세관기관으

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5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자료 또는 물품의 견본을 보완하도록 

서면 통보 함

  - 이 경우 물품에 대한 감정증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총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인이 감정을 의뢰하여 관세총국에 감정증서의 보완한 내용을 송부하기 위해 각 전문분야 

관리부의 기술용역활동 사업단체 또는 감정용역 사업단체에 견본을 송부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처리기한은 신청인이 추가로 보완한 모든 정보, 자료, 견

본(물품 또는 감정증서)을 관세총국에 접수한 날부터 기산함

  -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심사기관의 판정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심사기한은 외국과의 

체결한 합의에 따르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의 처리기한은 외국 심사기관의 판정결

과를 관세총국에서 접수한 날부터 기산함

  - 관세총국의 총국장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 적용 연

장을 검토 할 수 있음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보문서의 효력

  - 실제 수출입 물품 또는 서류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서류와 다른 경우 품목분류 사

전심사 통보문서는 적용 효력이 없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 문서는 관세총국의 총국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최대 3년 

동안 효력을 가짐

  - 제공한 정보, 자료, 물품 견본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보문서의 공포 근거에 관한 

변경없이 3년의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관세총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적용연장을 검토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보 문서가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총국 총국장은 

제03/TT-XĐTMS/2013호 서식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서를 개정 대체하

는 문서를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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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의 공포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개정, 보완 교체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의 효력은 종료됨

  - 효력의 종료기한은 품목번호 사전확정 결과 통보문서의 공포 근거가 되는 개정, 보완, 

또는 교체된 법률 규정이 효력을 갖는 날임

  - 신청인이 제공한 품목번호 사전 확정 서류의 부정확성, 불성실성이 발견되는 경우 관세

총국의 총국장은 품목번호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를 취소하는 문서를 공포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는 세관신고서상 품목분류 신고를 위한 근거가 되며 세

관절차 진행 시 세관서류와 함께 제출 됨

  - 관세총국의 총국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재무부가 검토, 

해결하도록 서면으로 건의함

재심사 

  -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세총

국에 서면으로 검토를 요청

  -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0일 또는 필요한 경우 30일 근무일 내 관세총국

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회신

다. 신청양식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양식(제01/XĐTMS/TXNK호 서식)

베트남 관세법 「세관절차, 세관검사·감독,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세 및 세금관리에 

관한 통자」제7조 제1항 a에서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식에 따라 신청인은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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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8]  베트남 사전심사 신청양식(제01/XĐTMS/TXNK호)

 A.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 하는 개인, 단체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팩스번호

  5. 세무코드

B.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

  6. 상업명칭

  7. 구조, 용도에 따른 명칭

  8. 물품 기호, 번호, 종류

  9. 생산자

C.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세부 정보

  10. 성분, 구조, 화학식

  11. 운영체제, 사용방식

  12. 중량별 함량

  13. 기술사양

  14. 생산과정

  15. 설계에 따른 용도

  16. 물품에 관한 기타 정보

   a) 통자 제38/2018/TT-BTC호의 제1조제3항제4호제b목 규정에 따라 국가관리

기관의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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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음”란에 표시하는 경우, 물품에 관련된 서류의 수리업무에 관한 국가관리기

관, 조사기관의 코드번호, 지침문서번호, 문서번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

랍니다. 

   b) 물품의 수출입 예정시간(거래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번호 사전확정을 신청

하는 개인, 단체가 품목번호 사전확정을 신청한 물품의 현행 규정에 따라 외국

과의 매매계약서상 물품의 수출입 예정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D.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각 자료

 17. 물품 견본(있음, 없음)

 18. a) 카다로그(체크박스) b) 이미지(체크박스)

 19. 기술자료

 20. 성분, 구조, 물리·화학적 특성, 용도의 확정을 위한 기계, 기술설비의 사용이 필

요한 품목번호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견본에 대한 감정증서(있음, 없음)

 21. 관련자료, 자료의 종류 명시(있는 경우에 한함), (있음, 없음)

Đ.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개인, 단체의 의견

 22. (베트남 수출입물품 목록에 따른) 신청 품목번호

 23. 신청근거

E. 기타의 내용(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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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서 원본(제01/XĐTMS/TXNK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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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검색방법

STEP 1 사이트 접속

 - 주소 : (https://dncustoms.gov.vn/) 베트남 동나이 세관국

 - 화면 상단 ①‘THỦ TỤC HẢI QUAN(세관 절차)’항목을 클릭

STEP 2 메뉴 이동

 - 화면 왼쪽 ①‘Hướng dẫn khác(기타 지침)’메뉴에서 ② ‘Phân loại - Giám định hàng 

hóa(분류-상품 검사)’ 클릭 



55

STEP 3 상세 검색

  - 화면 중앙 ① 검색 박스에 키워드를 입력 후 ② 검색 아이콘 클릭

STEP 4 검색 결과 확인

 - 검색 결과 왼쪽부터 문서번호, 일자, 물품명 항목임

 -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① ‘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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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결정서 확인

 - 해당 물품의 결정 상세 내역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 결정서는 문서번호, 유효기간, 세번, 분류근거, 관련 법규 등 물품 정보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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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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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세부 절차

사전심사의 종류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신청인 수입예정인 물품으로 사전심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자로 수출입업자로 등록된자

신청시기
수입계획이 있는 경우 수입30일전, 구체적인 수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 60일 전

처리기간 수입계획 유무에 따라 30일(유)/60일(무)

처리기관 관세청 관세율국

유효기한 2년

신청 수수료 2,000바트

가. 사전심사 절차

신청인

  ㅇ 사전심사 신청인은 법규상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신청 조건에서 「수입예정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예정(확정 또는 

미확정)인 물품으로 사전심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자」로 해석 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은 태국 관세청에 수출입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다음과 같이 등록 요청 양식(전자 통관 실무자 등록 신청서) 및 / 또는 첨부 제출해야 함

 1) 인터넷으로 ‘온라인 방문자 등록 시스템’에 등록 요청

 2) 종이 등록 양식을 세관 또는 승인된 기관에 제출

  - 정부기관, 국영기업, 대사관, 공공자선단체 또는 납세자식별번호가 없는 다른 조직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및 수출 등록 부서에서 요청 양식을 수동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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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자 등록 제출 자료>

1. 승인된 서명자의 신원 확인 서류

  1-1. 태국인인 경우 원본 신분증 또는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과 식별 번호가 있는 그 밖의 

신분증 등

  1-2. 외국인인 경우 여권 원본 또는 실제 외국인 ID카드 등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권한 위임장

3. 서명이 표기된 요청서 사본

[표 19] 태국 전자 통관 실무자 등록 신청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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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태국 전자 통관 실무자 등록 신청서(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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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ㅇ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청 관세율국6)에 신청을 하여야 함

 - 관세율국에서 품목분류 사전신청 심사는 품목분류 1, 2, 3, 4과에서 담당(관세율국은 원산지

기준과, 세율구조과, 국제관세율과, 이의신청과, 분석실, 품목분류 1, 2, 3, 4과의 9개과

로 구성)

신청 유형 및 신청

 

ㅇ 사전심사 신청은 수입계획이 확정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됨

 - 수입계획이 확정된 경우는 수입예정임을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30일 전에 신청

가능

 · 신청서 1부는 1종류의 물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만약 물품의 개수가 1종류 이상인 경우 

문의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에 따라 신청서를 분리 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시 해설서 및 태국어 요약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모든 

서류에 대한 공증을 하여야 함

 - 수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 60일 전에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통하여 타인이 제출할 수 

있음

6) : www.customs.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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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 제출 조건

 - 하나의 신청서는 하나의 물품/모델/규격에 대하여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신청 물품이 

하나 이상인 경우 물품의 수에 따라 신청서를 별도로 준비 하여야함

 - 신청서 제출은 양식에 따라 신청 물품에 대한 태국어로 작성된 세부 설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설명서는 관세청 공고에 따라 작성하고 그 이외의 자료의 경우 모든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함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자료 송부의 행위로 공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21]  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출서류

물품 설명 세부 항목

①물품명/거래상 명칭/상표/모델 ② 물품의 특성 ③ 성분

④ 생산 법칙 ⑤ 제작 방법 ⑥ 화학 구조

⑦ 제작방법 ⑧ 작동 방식 ⑨ 샘플

⑩ 사전 ⑪ 카달로그 ⑫ 분석결과

⑬ 기존에 세율울 분류 했던 유사/동일 제품과 관련된 자료

신청서의 접수 후 절차

ㅇ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완비 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 확인 날인을 함

ㅇ 심사관은 물품의 세부자료를 조사하고 7일 이내 신청서 제출자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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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가 충분한 경우 : 법령에 따른 수수료 지불 청구서를 수령하도록 신청서 제출자에게 

통보하며 신청인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불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신청서

를 접수 등록 하도록 함

 -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제출자가 서류 그리고/또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하며 신청서 제출자는 추가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함(제출 기간은 신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

ㅇ 지정한 날짜가 만료된 시점까지 신청서 제출자가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완

비되지 않은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의도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신청을 취

소함

ㅇ 신청서 제출자가 지정한 날짜 이내에 통보한 사항에 따라 물품에 대한 세부 자료 그리고/

또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한 경우 담당직원은 수수료 지불 청구서를 수령하도록 신청

서 제출자에게 통보할 것이며 지불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신청서 접수 등

록하도록 함

ㅇ 서류 등록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심사 과정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의 미흡함이 발견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자가 세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서류 요청의 필요성을 기재하여 통보

신청 수수료

 ㅇ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는 건당 2,000바트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절차

 ㅇ 품목분류를 위한 자료가 불충분 한 경우 

 - 담당직원은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 할 것이며 업무기준일 15일 이내에 추가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여전히 미흡한 경우 15일 이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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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자료 제출 통보 이후 자료를 제출 받지 못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신청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담당 직원은 신청을 취소함

ㅇ 충분한 자료가 접수 된 경우

 - 담당직원은 세부서류가 충분 한 경우 문서를 통해 업무처리 예상 기간 및 사유를 신청자

에게 통보함

ㅇ 처리기간

 - 수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 수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신청서 유효기간

 ㅇ 신청서 유효기간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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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취소/무효/변경

 ㅇ 사전심사 신청의 결정은 다음의 경우 취소/무효/변경됨

 ① 취소 - 신청물품에 대한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결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취소됨

 ② 무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법이 개정, 추가로 인하여 기존과 다르게 변동되는 경우 그 

법률이 적용되는 날부터 무효

 ③ 변경 – 관세협력이사회의 결정 등과 같이 기존과 다르게 관세율표를 해석하도록 하는 새

로운 사실 발생 또는 추가적인 다른 자료의 수령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결

과가 취소, 철회, 회수 또는 수정되는 경우 기존의 결정서 내용이 무효가 됨

 ④ 효력 – 위의 경우 기존 결정서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세율표 해석 결과를 적용함

 ⑤ 소급 – 이미 인지세를 모두 납부하고 심사결과를 통지 받아 수입을 마친 물품에 대한 소

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재심사

 ㅇ 신청서 제출자는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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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ㅇ 사전심사 신청서 양식은 제 17/2562 호 관세청 공고에 첨부된 [양식 3]을 사용하여 신청함

ㅇ 작성란 설명

1번째란 : 신청서 제출자명은 왕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에 물품의 품목분류를 알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를 기재

하여야 한다. 만약 수임인인 경우 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번째란 : 관세율표 규정을 위해 물품에 대한 필수적인 자료와 상세항목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물품의 특성, 성분, 생산법칙, 화학구조, 제작 방법, 작동 방식, 효용성, 포장형태, 기

타표시항목 등 (첨부서류 추가가능)

5번째란 :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샘플, 사진, 카달로그, 분석결과, 제작방법, 작동 

또는 동작 방식, 기술관련 자료, 테스트 분석 결과 또는 필수적인 기타 자료 (있는 경

우)를 첨부한다.

6번째란 : 기존에 세율을 분류했던 유사/동일 제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자료가 있는 경우)

7번째란 : 수입시 예상되는 / 적절하다고 보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기재한다. (아는 경우)

8번째란 : 이 신청서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박

을 통해 수입되어 오는 경우/항소 진행/관세청 내부 기관 또는 법원 심사 중인 경우 

기재한다.

9번째란 : 샘플을 반환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작성한다.

-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적어도 15일에 반환하도록 한다.

- 반환을 요청하지 않거나 방문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세청에서 샘플 처리를 위한 지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자가 처리에 관한 발생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11번째란 : 신청서 제출자의 서명 (직인날인 포함/있는 경우)은 왕국으로 수입하기 이전에 물품의 관

세율표 품목분류를 알고자 하는 자의 서명을 의미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처

리할 권한이 있거나 위임을 받는 자여야 한다. (첫번째 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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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성 방법

비고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1부는 물품 1 종류/ 1 모델 / 1 크기에 사용하며 만약 1 종류/ 

1 모델/ 1 크기 이상의 물품인 경우 문의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에 따라 신청서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2. 만약 신청서 제출자가 물품에 대한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품목

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결과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취소된다.

3.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효가 된다.

3.1 관세율표 해석에 적용된 관세율표에 관한 법이 개정, 추가로 인해 기존과는 다르게 변

동이 있는 경우 기존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그 법률이 적용되는 날로부터 무효가 

된다.

3.2 관세협력이사회의 결정 등과 같이 기존과는 다르게 품목분류 해석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실 발생, 또는 추가적인 다른 자료의 수령으로 인해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결과가 취소, 

철회, 회수, 또는 수정되는 경우 기존의 품목분류 해석 결과는 무효가 되고 기존 결과 

통지서의 효력에 이어서 새로운 품목분류 해석 결과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미 인지세를 

모두 납부하고 심사 결과 통지를 받아 수입을 마친 물품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3.3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세율 변동에 관한 재무부의 고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

하는 시점의 재무부의 고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4. 신청서 제출자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관세율표 사무소로 제

출하여야 한다.

5.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부령에 명시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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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번역본) [양식 3]

1. 신청서 제출자명…………………………...

회사/상사/상점……………………………………

……..

주소…………………………………………………….

……………………………………………………………

주민등록번호/회사/상사/상점의 납세자   고유번호

………………………………………………………

………

전화…………………..… 전송…………………

………………..…..

E-mail address …………………………………….

2. 물품 정보

물품명 / 거래상 명칭/ 상표/ 모델……………

………………..

………………………………………………………

…………

단가………………………………. 원산지………

…………………………

항구 / 수입국……………………………………

………………………….

수입 예상   일자…………………………………

………………………….

3. 태국어로 요약한 관세율표   해석에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세부 설명 (예를 들어, 물품의  특성, 성

분, 생산법칙,   화학구조, 제작 방법, 작동 방식, 효용성, 포장 형태 등)

비고 :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류 첨부 가능

4. 물품 수입 확인 문서

□ 구입주문서 (Purchase Order) □ 물품 매매

계약서 (Sale Contract) □ 송장 (Invoice) □ 신

용장 (Letter of Credit) 

□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

□ 기타 ……………………………….

5. 샘플 / 물품관련 서류

□ 샘플 □ 사진

□ 카달로그 □ 분석결과

□ 제작 방법 □ 작동 또는 동작 방식

□ 기타 ……………………

6. 기존에 세율을 분류했던 유사/동일 제품과 관

련된 자료

7. 예상 / 적절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8. 관세율 해석을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사중이거나 / 관세청 내부 기관에서 진행/항소하고  

 있는지의 여부

□ 있음 (기재) …………………                         □ 없음

9. 샘플 반환 (샘플 제출의 경우)        □ 반환 필요  □ 반환 불필요

10. 비고 : 신청서 제출자는 관세청에서 사전 관세율 해석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11. 신청서 제출자의 서명 (직인날인-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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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Tariff E-Service

 ㅇ 태국 품목분류 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상품에 대한 분류 가이드라인과 사전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ㅇ 태국 Tariff E-Service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

STEP 1 Tariff E-Service 접속

 - 주소 : (http://tariffeservice.customs.go.th/)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회원가입 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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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회원 가입-이용약관 동의

 - 회원가입을 위한 주의 사항과 이용약관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의를 위한 □박스 클릭 후 

파란색 버튼(계속) 클릭

ㅇ 주의사항

1.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세관 소유의 데이터로 간주하며 기밀을 유

지함

2. 사용자는 세관에 진실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든 혜택을 중단하고 취소할 권리가 있음

3.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손상에 책임을 져야함

4. 사용자는 ID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 하여야함

5. 세관은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단할 권리를 보유함

6. 사용자는 품목분류 판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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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회원 가입-회원 정보 기입

 - 회원가입의 유형을 개인 또는 법인 이름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사항이 있으나 임의로 기입하여도 가입이 됨

 - 붉은색 * 표시의 경우 필수 기재사항

 - 보안문자를 보이는 대로 기입 후 왼쪽 파란색 버튼(등록)을 클릭

STEP 4 로그인을 위한 이메일 인증

 - 회원 가입 시 기입하였던 이메일 주소로 인증메일이 수신되면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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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로그인

 -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오른쪽 주황색 PRECLASS ONLINE 클릭

 - 첫 번째 Advanced Tariff Ruling 클릭

- 로그인 정보 기입 후 진행

STEP 6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진행

 - 화면 오른쪽 상당 PreClassผู้ใช้บริการ(프리클래스사용자) 클릭 후 세 번째 진단 요청 클릭

 - 진단요청 화면내에 제품명(태국어, 영어), 일반이름, 통칭 등의 내용을 기입하고 증빙서류 

구비 여부를 클릭

 - 증빙서류 없는 경우 수입 60일 전에 신청을 할 수 있음

 - 제품의 특성 정보도 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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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예상되는 품목분류 코드를 기입

 - ①번의 경우 HS CODE 류(2단위)를 선택하는 항목

 - ②번의 경우 HS CODE 호(4단위)를 선택하는 항복

STEP 8 제품 사진 및 첨부서류 제출

 - ①번 클릭 후 구비서류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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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제출 정보 최종 확인 및 이용약관 동의 및 제출

ㅇ 태국 Tariff E-Service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처리 절차

 01 – 등록 및 로그인

 02 –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제출

 03 – 세관 당국의 검토 및 추가 요구사항 송부

 04 – 수수료 지급

 05 – 결정서 수취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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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조회방법 

STEP 1 Tariff E-Service 접속

 - 주소 : (http://tariffeservice.customs.go.th/ITRF/itrf/SearchExamineTariffServlet)

 - 화면 상단 ① 검색 아이콘 클릭

STEP 2 상세 검색

 - 화면 중앙 검색 박스로 부, 류, 세번, 제품명 등 선택하거나 입력하여 상세히 검색할 수 있음

 - 조회할 물품의 ① ‘부’ ②‘류’ 항목 선택

 - ③ ‘세번’항목은 2단위, 4단위, 6단위 hs코드를 입력할 수 있으며 ④ ‘제품명’을 입력

한 후 ⑤ ‘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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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검색 결과 확인

 - 검색 목록 내 품목분류에 관한 판결 유형이 다양하게 조회됨

 - HS코드 아래 위치한 초록, 분홍, 주황색 배너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유형을 나타냄 

 - ① WCO에 따른 판결, ②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항소판결), ③ 사전심사신청에 따른 판결임

 - 조회할 물품의 ③ ‘사전심사판결’ 항목 클릭

STEP 4 결정서 확인

 - 해당 물품의 결정 상세 내역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 결정서 상단에서 물품의 사진, 결정세번, 상품명, 발행일자, 판결유형, 구속력에 대한 정

보, 부 표제, 류 표제를 확인할 수 있음

 - 결정서 하단은 제품유형, 물리적 특성, 성분(조성물), 작업방법, 용도, 생산과정, 적용 통

칙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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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도네시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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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품목분류 사전심사 세부절차

사전심사의 종류 품목분류, 과세가격

신청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등록된 수입자 번호를 소유하고 있는자

신청시기 물품을 수입하기 전

처리기간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관 세관 및 소비세 본부

유효기한 결정된 날부터 3년

신청 수수료 규정없음

가. 사전심사 절차

신청인

  ㅇ 인도네시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법령에서 한정하였음

 ㅇ 신청인은 통관을 위한 수입자 번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수입되는 물품이 아직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어야 함

  - 수입자 번호는 인도네시아 관세 식별 번호로 수출입업체와 관세사에게 제공되는 번호임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수입자는 관세 식별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전자적으로 신청하면 됨

  · 신청을 위하여 수입자는 설립증명서, 거주지증명서, 납세자식별번호(NPWP), 사업자 라

이센스(SUP), 회사 등록증(TDP), 수입식별번호(API), 연례보고서 성명서 등을 제출 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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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및 신청서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기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

  ㅇ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서식은 수입신고전 품목분류 결정 및 신청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장관령

(NO.194/PMK.04/2016) 서식A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

  ㅇ 서식A 작성방법

(1)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장의 이름 기재 

(2)번 : 관세청 공무원이 기재

(3)번 : 제출일 기재

(4)번 : 기업명 기재

(5)번 : 기업 주소 기재

(6)번 : 신청서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기업의 전화번호, 팩스 및/또는 이메일 기재

(7)번 : 기업의 납세자번호 기재

(8)번 : 통관업무를 위해 수입자번호를 기재

(9)번 : 물품 설명/이름/품종을 상세히 기재

(10)번 : 상표, 타입 또는 모델을 완벽한 형태로 기재

(11)번 : 신청서에 첨부된 보충자료명을 기재7)

(12)번 : 물품 샘플 제출에 부합하게 기재

(13)번 : 세관신고서 제출지 유입항 세관 기재 

7) 상업송장 및 구매주문서는 보충자료로 첨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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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신청한 물품의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고 자세하게 기재. 기타 스펙/특징도 기재. 예

를 들어, part number, 내용물, 상품 확인에 도움이 되는 모든 상품 설명 또는 

기타 사항(물품 생산공정 또는 물품제작공정)

(15)번 : 신청인이 생각하는 예상 세번 기재

(16)번 : 현재 수입신고서 제출 과정에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17)번 : 현재 불복 및/또는 이의제기 과정에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18번) : 통관업무를 위한 수입자번호상 기재된 이름 또는 신청기업 임원의 이름, 서명,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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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신청서(번역본)

관세청장 귀하, 

참조자: ........(1)........국장

관세청 본부

주소: Jalan Jend.A. Yani – Jakarta 13230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 

신청번호 : .....(2).....
기업명               : .......(4).......

기업 주소            : .......(5).......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팩스/이메일 : .......(6).......

납세자번호 : .....(7).....

날짜     : .....(3)..... 수입자번호 : .....(8).....

수입할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물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 설명                : ...(9)...

상표 및 타입/모델        : ...(10)...

보충자료 (브로셔/리플렛/분석자료/사진/샘플/기타) : .......(11).......

물품 샘플  

    :

⦁ 있음/없음*) .....(12).....

⦁ 회수요청/회수요청하지 않음.*)

(관세청은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삼십)일내 찾아가지 않는 물품 샘플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입 예정항              : .....(13).....

신청한 물품에 대한 설명 (생산공정, 작업방법, 재료 구성, 기능/용도, 스펙, 용량/크기, 포장 등) : 

..........(14)..........

예상 세번                : .....(15).....

해당 물품이 현재 수입신고서 제출 과정에 있는가                 : □ 예 □ 아니오 ...(16)...

해당 물품이 현재 불복 또는 이의제기 과정에 있는가              : □ 예 □ 아니오 ...(17)...

제출한 모든 정보와 서류는 진실임을 확인합니다. 

........(18)........

참고 : 하나의 아이템에 하나의 신청서식을 작성

*) 불필요할 경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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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신청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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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첨부서류

  ㅇ 신청서와 같이 다음의 서류를 물품확인을 위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물품의 상표

  - 이미지/브로셔

  - 카달로그 

  - 제품사양서

  - 검사증명서

  - 제조공정도

  - 물질안전보건자료

  - 분석증명서

  - 관세분석소 또는 기타 분석소에서 발급된 시험 결과 

  - 기타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필요한 서류

 ㅇ 관세청 공무원은 수입자에게 물품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수입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 제출

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 결정은 기각 됨

서류의 보완

  ㅇ 서류를 제출 받은 관세청 공무원은 물품을 확인하는 목적에서 신청서와 품목에 관한 기술

자료를 심사를 하며 추가로 검토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상 날짜로부터 14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기각함

  - 서식은 수입신고전 품목분류 결정 및 신청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장관령

(NO.194/PMK.04/2016) 서식B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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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식B 주요 내용

(1)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명 기재

(2)번 : 통관업무를 위한 수입자번호상 기재된 기업명 또는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명 기재 

(3)번 : 기업 주소 기재

(4)번 : 기업이 발송한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의 서신번호 기재

(5)번 : 물품의 종류(품종) 기재

(6)번 : 자료/정보 미비내용 기재

(7)번 : 추가자료, 물품 샘플 및/또는 기타 정보 요청서를 발급한 장소 기재

(8)번 : 추가자료, 물품 샘플 및/또는 기타 정보 요청서가 발급된 연, 월, 일 기재

(9)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장 기재

(10)번 : 추가자료, 물품 샘플 및/또는 기타 정보 요청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 과장 기재

(12)번 : 과장명 기재

(13)번 : 과장의 공무원번호(NIP)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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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신청서(번역본)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1).... 국

주소: JALAN JENDERAL A.YANI JAKARTA-13230 KOTAK POS 225 JAKARTA –13013

전화번호: (021) 296 88521, 팩스: (021) 4897928, 홈페이지: www.beacukai.go.id

상담센터: 1500225, 이메일: info@customs.go.id

번호

유형

첨부

제목

: S-     /BC......./20.......

:

: 

: 추가자료, 물품 샘플 및/또는 기타 정보 요청

수신인 귀하,

.....(2).....기업 임원

......(3)......

     귀하의 서신인 No.......(4).......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와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해당 신청서를 통해 귀사는 .......(5)....... 물품에 대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
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상기 언급된 바와 관련, 귀사의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a. .........(6).........

   b. ......................

   c. ......................

   d. 기타

3. 관세청은 상기 2번에서 언급된 미비한 부분이 보완될 때까지 귀사의 신청서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내사항은 이상입니다.

............(7).........., .........(8).........

......(9)...... 국장 명의로

......(10).....과장

(서명)

................(11)................

공무원번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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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신청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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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결정기간은 최대 30일 이내 이며 완벽하게 서류가 접수 된 때로부터 

기산이 됨

  - 만약 위 서식B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게 된다면 추가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한 날짜로부

터 기산이 됨

결정

  ㅇ 결정은 관세청장 명으로 결정서를 발급함

  - 서식은 수입신고전 품목분류 결정 및 신청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장관령

(NO.194/PMK.04/2016) 서식C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됨

 ㅇ 서식C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 

(1)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 번호 기재

(2)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 날짜 기재

(3)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명 기재

(4)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주소 기재

(5)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납세자번호 기재

(6)번 : 통관업무를 위해 수입자번호를 기재

(7)번 : 수입신고전 수입물품 분류 결정 및 제출방법에 관한 재무부장관령의 제목과 번호 

기재

(8)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관세청장 결정서가 발급된 장소명 기재

(9)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관세청장 결정서가 발급된 연, 월, 일 기재

(10)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장 (직급명) 기재

(11)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장이름 기재 

(12)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장의 공무원번호(NIP)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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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불복 및 이의제기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 기재

(14)번 : 수입물품이 유입되는 항만/공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 이름을 기재

(15번 : 수입물품이 유입되는 항만/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장 이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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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결정서(번역본)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관세청장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PKSI)

No.: ........./PKSI/BC......../20.... 

아래 기업의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No: .........(1)......... 일자 .........(2)........)에 대해

기업명

기업 주소

: ........(3)........

: ........(4)........

납세자번호
: 

......(5)......

수입자번호
: 

......(6)......

재무부 장관령 No.....(7).....을 근거로 다음을 결정한다. 

물품 확인 : ............

세번 : ............

품목분류 결정 근거 : ............

유입 예정항 : ............

이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3(삼)년간 유효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이다.

1. 품목분류 관련 법령인 재무부 장관령에서 품목분류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2. 수입물품이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관세청장 결정서상의 물품과 상이한 경우 

3.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관세청장 결정이 철회되거나 대체된 경우

4.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수입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

신청인은 결정일로부터 최대 30(삼십)일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시 재심

을 위한 추가자료와 증거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8)......, .......(9).......

국세청장 명의로

........(10)......... 국장

........(11)...................

공무원번호...........(12)...................

참조 :

1. 관세청장

2. ..........(13)..........국장

3. ..........(14)........관세청 지역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

4. ..........(15)....... 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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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결정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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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만약 품목분류 신청서가 반려 되는 경우에는 국장이 관세청장 명의로 반려 사유를 명기

하여 통지서를 발송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가 미비하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을 하지 

않고 서류를 반려함

  - 이 경우 신청시 제출한 물품의 샘플의 경우 통지서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할 

수 있음

ㅇ 서식D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반려 통지서 

(1)번 : 품목분류 및 확인을 담당하는 국명 기재 

(2)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명 기재

(3)번 : 통관업무를 위해 수입자번호 기재

(4)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주소 기재

(5)번 : 기업이 제출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의 서신번호 기재

(6)번 : 기업이 제출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상 날짜를 기재 

(7)번 : 기업이 제출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 제목 기재

(8)번 : 물품의 종류(품종) 기재 

(9)번 : 기업이 제출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 검토결과를 기재 

(10)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 반려통지서 발급처 기재

(11)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반려통지서가 발급된 연, 월, 일 기재

(12)번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 반려통지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 과장 기재

(13)번 : 과장 이름 기재

(14)번 : 과장의 공무원번호(NIP)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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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결정 반려 통지서(번역본)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1)..... 국
주소: JALAN JENDERAL A.YANI JAKARTA-13230 KOTAK POS 225 JAKARTA –13013

전화: (021) 296 88521, 팩스: (021) 4897928, 홈페이지: www.beacukai.go.id

상담센터: 1500225, 이메일: info@customs.go.id

번호

유형

제목

: S-     /BC......./20,,,,,

: 일반 

: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 반려통지

수신인 귀하,

.....(2)..... 기업 임원

수입자번호 ......(3)......

주소 .........(4)..........

     No.....(5)...., ....(6)....일자, ......(7)...... 제목의 귀하의 서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해당 서신을 통해 귀사는 ......(8)...... 물품에 대해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관세청은 귀하가 제출한 수입이전 품목분류 결정 신청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9)........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3. 상기 2번의 사유로 귀사의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제출하신 물품 샘플은 이 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최장 30(삼십)일
내 회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기간내 찾아가지 않는 물품 샘플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안내사항은 이상입니다.

. . . . . . . . . ( 1 0 ) . . . . . . . . . , 

.......(11).......

......(1)...... 국장 명의로

......(12)..... 과장

       (서명)

..................(13)...............

공무원번호.........(14).........

참조:

........(1)........국장

*) 신청서에 물품 샘플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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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인도네시아 사전심사 결정 반려 통지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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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유효기간은 결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ㅇ 해당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수입자가 신청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수입

되는 경우 유효함

  - 단, 유사상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자가 있는 경우 분류 결정에 참고로 사용할 수 있음

 ㅇ 결정된 내용은 인도네시아 모든 세관관할 구역에서 유효함

재심사

 ㅇ 신청인은 관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결정을 변경하거나 반려 

통지서를 발급함

결정의 무효

 ㅇ 다음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이 유효하지 않게 됨

  - 품목분류를 규정하는 재무부령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 수입된 물품의 확인결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과 다른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변동이 생기거나 취소된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정서를 받은 수입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에게 결정서가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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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출방법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의 제출은 아래의 주소로 송부 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하여야함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up Direktur Teknis Kepabeanan(국장 및 관세국장)

Kantor Pusat Bea dan Cukai(세관 및 소비세 본부)

Jl. Jend. Ahmad Yani (By Pass) Rawamangun

Jakarta Timur 13230, kotak pos 108(주소)

 ㅇ 10단위 코드에서 8단위 코드로의 변경

  - 인도네시아 관세율체계가 변경되어(BTKI 2017) 기존 10단위 코드에서 8단위 코드 사용

  - 10단위 코드는 2017년 2월 28일에 만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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